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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)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
항목별 단가

[시행 2023. 7. 20.] [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438호, 2023. 7. 20., 일부개정.]

국토교통부(주거복지지원과), 044-201-4535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
용 산정기준 및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항목별
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복구비용 산정기준 등)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다음과 같이
고시한다.

구분 지원항목 규격 단위
피해주택
연면적

단가 비고

자연재난
복구비용
산정기준

주택복구

주택파손
(유실‧전파)

동

66㎡ 미만 66,000,000
66~82㎡미만 80,000,000
82~98㎡미만 93,000,000
98~114㎡미만 106,000,000
114㎡이상 120,000,000
66㎡ 미만 33,000,000

주택파손
(반파)

동
66~82㎡미만 40,000,000
82~98㎡미만 46,500,000
98~114㎡미만 53,000,000
114㎡이상 60,000,000

주택파손
(소파)

동 900,000

주택침수 세대 3,000,000

사회재난
생활안정지원
항목별 단가

주거비

주택피해
(유실‧전파)

세대 16,000,000

주택피해
(반파)

세대 8,000,000

제3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394호)에 따라
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
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23-438호, 2023. 7. 20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